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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ce1999,TheCommerceCodeandtheSecuritiesExchangeLaw of

Korearecentlyhaveintroducedtheoutsidedirectorsandauditcommittee

to enforce the supervisory function ofthe board ofdirectors over

corporatemanagement.Thesenew systemsarefrom Americancorporate

law asaway ofreforming thecorporategovernanceinrecentyears.

Unfortunately,thearenawhichwastargetedasthesubjectofreform

hasnotkeptupwiththestandardoftherevisedsystem inrealsense.

Relatively,numbersofoutsidedirectorswouldbefewerthanthoseof

inside directors,and mostofoutside directors are recommended by

managingdirectorsorcontrollingshareholderssothattheyarelikelyto

beinfluencedbymanagingdirectors.

The ChiefExecutive Officerorthe representative directorwho is

highly possess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ways powerin the

operationofthebusinessbecausemanagingandmonitoringfunctionsof

theboardofdirectorsarenotseparatedinKorea.Withoutinnovationof



thecorporategovernance,theoutsidedirectorsystem seem toendin

failure.Moreover,inordertomakethenumbersofoutsidedirectorsthe

smallest,manycorporationsminimizedallthenumbersofdirectorswho

had to be registered.Instead they have been utilizing unregistered

executiveofficers,whicharenotprovidedforinthelaw.Asaresult,

althoughtheunregisteredexecutiveofficerdoesimportantbusiness,he

doesnottakeanyresponsibilityinmakingmisjudgement,sincehedoes

notholdthepositionofdirector.

In this circumstance,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proposed

amendmentofKoreanCommercialCodetoTheNationalAssembly of

RepublicofKoreain2007.Thisproposedamendemntincludesaproposal

forintroducingtheexecutiveofficersystem intoCommercialCode.The

monitoring functionsand themanagementfunctionsbecomeseparated

byexecutiveofficersystem,anditisexpectedtoenforcetheoverseeing

functionoftheboardofdirecotrs.

ThepurposeofthisstudyistoanalyzeissuesonExecutiveOfficer

System oftheamendmentdraftofCommercialCodewhichisproposed

byMinistryofJustice.First,itdealswithCorporategovernanceandthe

function oftheboard ofdirectors,then hasa glimpseon Executive

OfficerSystem inAmericaandJapanbelow.



현행 개정안

<신 설> 제408조의2(집행임원 설치회사,집행

임원과 회사의 관계)① 회사는 집

행임원을 둘 수 있다.이 경우 집행

임원을 설치한 회사(이하 “집행임

원 설치회사”라 한다)는 대표이사

를 두지 못한다.

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

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

다.

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

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
1.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

ㆍ해임

2.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

3.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

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

대표할 자의 선임

4.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

의사결정의 위임(이 법에서 이사

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

부 록

상법(회사편)개정안 집행임원제도 관련 신설조문



<신 설>

<신 설>

외한다)

5.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

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

관계,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

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

6.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

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

수 결정

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

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

장을 두어야 한다.이 경우 이사회

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

회 결의로 선임한다.

제408조의3(집행임원의 임기)① 집행

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

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

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

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

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

정할 수 있다.

제408조의4(집행임원의 권한)집행임

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

로 한다.

1.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



<신 설>

<신 설>

2.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

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

사결정

제408조의5(대표집행임원)① 2명 이

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

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

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

여야 한다.다만,집행임원이 1명인

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

임원이 된다.

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이 법에

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

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

제395조를 준용한다.

제408조의6(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

보고)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

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

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

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

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

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

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



<신 설>

<신 설>

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

요구할 수 있다.

제408조의7(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

청구)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

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

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

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이하 이

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

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

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

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

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

소집할 수 있다.이 경우 이사회 의

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

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

있다.

제408조의8(집행임원의 책임)① 집행

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

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

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

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

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

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



<신 설>

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

상할 책임이 있다.

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

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

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·

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

면 다른 집행임원·이사 또는 감사

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408조의9(준용규정)집행임원에 대

하여는 제382조의3,제382조의4,제

396조부터 제398조까지, 제400조,

제401조의2,제402조부터 제408조까

지,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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